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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탄소방서, ‘위험물안전관리법’ 개정 홍보
송탄소방서(서장 김승남)는 위험물시설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

이 포함된 ‘위험물안전관리법’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.

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

화재,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

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

난 1월 30일 ‘위험물안전관리법’이 일부 개정·공포됐다.

개정사항은 ▲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

흡연 금지 ▲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▲시·

도지사의 표지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다.

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주유취급소와 같은 제조소등에

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위반 횟수별 과태

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.

또한,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

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.

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“주유소 같은 위험물시설은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



로 이어질 수 있다”라며, “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주유

소 관계인은 물론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

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
